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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개요 . Ⅰ

감정평가 목적 1.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원덕 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공유지분     ‘ 1 ’

토지에 대한 경매 목적 감정평가 건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토지 개요  2. ( ) 

    

  

감정평가 기준 3.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 」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기준시점 4.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년 월 로 하였음2024 10 7 .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평가할

지분

1

개군면 

공세리 

17-3

전 1,431 묵전
보전관리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1,431

분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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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액 산정 참고사항  5. 

    

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  . , 「 」 「 」 

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 「 」

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 본건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

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실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다 본건 토지 평가대상 지분은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  . 

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면적 사정하였음, .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Ⅱ

토지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 대상 토지와 비교 가능한 이용가

치를 지닌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후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지역, 

요인과 개별요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친 토지 가액으로 평가하였음.

비교 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년 월 일 1. ( 2024 1 1 )    

평가 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에 이용 상황과 주변 환경이 유사하거나 비교 가능하    

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다음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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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수정2. 

가 공시기준일 과 기준시점 간 시점수정은 토지정책 수행 및 감  . (2024-01-01) (2024-10-07)

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되는 국토교통부 국가통계 지가변동률 중 「 」 

비교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였음. 

      

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양평군 지가변동률  . 

           

       

다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 추정치  . [(1+b)×(1+(a×(37/3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

양평군

#3663

개군면 

공세리 

132-2

전 2,142.0 전 보전관리 세로 가( )
사다리 

완경사
60,400

구  분 보전관리지역

년 월 지가변동률 2024 8 (a) 0.075%

년 월 지가변동률 누계치 2024 1~8 (b) 0.338%

구  분 보전관리지역

2024-01-01 ~ 2024-10-07

지가변동률 추정치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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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 (= 1+ ) 

지역요인 비교3. 

본건 토지와 비교 표준지는 인접하여 지역요인에서 대등함   .

지역요인 비교치    ( 1.00)      

비교 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4.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 

   

 

접근조건 마을과 교통시설 접근성 농로 상태 등, 

환경조건 자연환경 위험 혐오시설 등의 유무 등, ,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경사 이용 상황 경작 편부 등  , , , , , 

행정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 동향 기타 , 

구  분 보전관리지역

시점수정치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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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호 토지와 표준지 개별요인 비교     . (1) 

 

 

다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 

접근조건 본건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 접근조건에서 열세함. 

환경조건 본건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 환경조건에서 열세함.

획지조건 본건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 획지조건에서 열세함.

행정조건 본건 토지와 비교 표준지는 행정조건에서 대등함.

기타조건 기타 비교할 요인 없음.

기호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비교

환경
조건
비교

획지
조건
비교

행정
조건
비교

기타
조건

개별
요인

비교치

1 #3663 0.75 0.98 0.96 1.00 1.0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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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보정5. ( )

  

가 본 평가에서는 감정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 토지 인근지역 평가전례 등을 검토하여   . 

인근지역 지가수준을 반영하는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시장가치와 공시지가 간 차이, 

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으로 보정함( ) . 

나 인근 토지 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시스템 카파허브  . ( : )

  

다 평가전례 기호 대비 비교표준지 단가 산정         . (a) 

평가전례는 비교 표준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전에 대한        ( ) 

평가로 전례 감정평가액은 정상적인 평가가액으로 판단됨, .

   

비교표준지는 평가전례 토지에 비해 접근조건과 획지조건 등에서 우세함      .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
용도지역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원( )

단위면적당 

평가금액

원( / )㎡

a
개군면 

공세리 2*-*
전 1,382.0 보전관리 2023-11-06 143,728,000 104,000

평가전례 평가 단가 원( / )㎡ 104,000

본건 기준시점 전례 기준시점 시정수정치/ 1.01121

경기도 양평군 보전관리지역 지가변동률 근거( )

표준지 평가전례 토지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102

평가전례 대비 표준지 토지 단가 원( / )㎡ 11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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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요인 보정  . 

시점수정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평가전례 대비 표준지 단가 차이  (1) 

평가전례 대비 표준지 토지단가와 시점수정후 표준지 공시지가 간에 차이를 보이고   (2) 

있어 평가 전례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감정평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 단, 

가 산출시 다음과 같이 기타 요인으로 보정함.

  

토지 시산 단가 산정 6. 

감정평가액 산출을 위한 시산단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천원미만 반올림    . ( )

표준지공시지가 시정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요인 보정치    × × × ×

  

표준지

일련번호

공시기준일

공시지가

시점

수정치

시점수정후

공시지가(A)

평가전례 대비

표준지 단가(B)

격차율

(B/A)

#3663 60,400 1.00428 60,659 115,893 1.91056

표준지

일련번호
용도지역 격차율

기타요인

보정치

#3663 보전관리지역 1.91056 1.91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 )㎡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요인
보정치

시산단가
원( / )㎡

1 60,400 1.00428 1.00 0.706 1.91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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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산정 1. 

 

가 인근 거래사례 출처 건설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자료   . ( : )

   

나 거래사례 ㄱ 비교 기호 토지 단가 산정    . ( ) (1) 

거래사례는 본건 토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전에 대       ( ) 

한 거래로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됨, .

기호 토지는 거래사례 토지에 비교하여 접근조건과 획지조건 등에서 열세함      (1) . 

      

    

거래사례 토지 단가 원( / )㎡ 93,353

사정보정치 1.000

기준시점 거래사례 계약시점 시정수정치/ 1.00370

경기도 양평군  보전관리지역 지가변동률 근거( )

기호 토지 거래사례 토지 가치형성요인 비교치(1) / 0.874

거래사례 비교 기호 토지 단가 원(1) ( / )㎡ 81,892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
용도지역 거래시점

거래가액

원( )

단위면적당

거래단가

원( / )㎡

ㄱ
개군면 

공세리 산2*
답 2,678.0 보전관리 2023-07-07 250,000,000 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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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가액 합리성 검토 2.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 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정 단가 비교  . 

   

나  . 위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 산정 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 ) 

토지 단가와 비교하여 가격 합리성이 인정되어 시산 단가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결정       3.  

      

   

기호 용도지역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 산정 단가 원( ) (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정 단가 원( / ) ㎡

1 보전관리지역 82,000 81,892

기호 면적( )㎡ 평가 지분
사정면적

( )㎡

적용단가

원( / )㎡
감정평가액 원( )

1 1,431
1,431

분의 595
595 82,000 48,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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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원덕1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독골

주변 산간농경지대로서 묵전과 임야가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북동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묵전 상태로, 주변 토지와 같이 임야화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계산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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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묵전 상태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계산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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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동측 약40미터에서 촬영

본건 동측 약80미터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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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동북동측 약30미터에서 촬영

본건 동남동측 약20미터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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